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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東洋三國의 름용홈政策 

t>국럽국어연구원에서는 지난 10 월 25 일(金)과 26 일(土) 이흘에 걸쳐 한국. 

중국， 일본의 외래어 문제 및 한자 운제를 주제로 하는 ·동양 상국의 언어 정 ! 

책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률 국렵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서 발표완 원고， 그리고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원고흘 보내온 분틀의 : 

글을 이벤 호의 특집으로 싣기로 한다. 토론회 참석 예갱이었던 분을 중 뒤에 ’ 
보내 용 글도 이 특집에 포항시켜 싣키로 한다-펀접자 주-

韓國에서의 外來語 問題

폐
 

웹
 

국
 

完

해
 

학
 웹

 
써
 

金 鎭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받아들여 제 어휘 체계 안에 수용하는 행위를 借

用이라 하며 차용된 말을 借用語 또는 外來語라 부른다. 이 두 용어는 개 

념상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 같A연서도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사용된다. 

/ 借用語가 loan-words 또는 Lehnwõrter 에 해 당하는 학문척 인 술어 라면， 

I :外來語는 비 슷한 돗S로 쓰이 는， 비 교적 통속적 언 용어 다. 따라서 ‘外來

I ;語’라는 명칭은 언어 청책 또는 언어 순화의 차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이요， 국어사 기술 같은 데에서는 경원되는 용어다. 

、 특히 지금의 제목에서와 같이 ‘문제’라는 표현이 첨가되면 그것은 단순 

한 존재론적 관찰이나 논의의 단계률 넘어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또는 정 

책을 거의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맡바 

닥에는 외래어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일부 깔려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래어 문제의 논의가 외래어를 최악시하는 극단척인 당위론에 

서 출발한다면 외래어를 받아들이지 말고 또한 이마 들어와 있는 것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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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하C녁야 한다는 극단론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 

해의 어떤 언어도 차용 없이 독자적￡로만 생존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상 

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거부하는 심리까지도 객관적인 

힘으로 인정은 하되， 외래어를 쓰는 심리 또는 쓰고 싶어하는 심리까지를 

함께 고려에 넣어야 균형 있는 관찰이 성립되고 합당한 대웅책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매우 비근한 보기로 일간신문에 나오는 ‘말맞추기 (cross word)' 

가외래어를 요구하는 현실을 지적한 일이 있다. ‘월드캡，’ ‘노벨상，’ ‘드 

가，’ ‘아라사’ 같은 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이다. 

월드컵훌 

정가흩 

사짧 

‘월정사’와 ‘정가，’ 그리고 ‘월드컵’을 알고 나연 ‘드가’는 저절로 얻 

어지는 것이지만， ‘드가’는 서양사람(갱확히는 프랑스 화가)의 이름 같다는 

분별력은 요구된다 하겠다. 

‘아라사(爾羅斯)’는 ‘러시아’ 또는 ‘노서아’에 선행했던 어형으로 지금 

은 쓰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사적 지식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의 일이기는 하지 

만， 우리들의 머리 속에는 외래어의 변모에 대한 지식까지가 살아 있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식이 언어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국사 

일반의 지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n 

지난 한 세기를 대상으로 우리의 외래어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 

가를 살펴보자.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대처 방안은 다음 장에서의 과제로 

했1에 여기서는 언중들의 자생적인 대처 방안을 주로 하여 관찰하기로 

함다. 

외래어 문제가 제기되연 일종의 향수를 가지고 되돌아보는 번역 수용의 

예 들이 있 다. telephone, telegrarn, tele-cornrnunication 퉁에 대 하여 ‘電

굶， 電報， 電信’ 둥으로 수용한 것을 마덕으로 숭상하며 현대에 외·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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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 을 ‘電視’ 라 하는 중국의 경 우를 모범 ￡로 일 걷는 것을 본다

물론 지금도 이런 식의 번역 수용에의 노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냐， 원어돼 

어형을 복사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 

다. 가령 computer 에 대한 초기 번역은 ‘계산기’ 였으며 어원척￡ζ로도 정 

확한 번역이었으나， 그 발달과 함께 computer SClence 를 電算學이라 하게 

되고 연구기관이나 회사에 電算室이 설치되게 되었지만. computer 그 자‘ 

체는 계산거나전산기가 아니라， 곧바로 ‘컴퓨터’라 부르게 된 것이다. 과 

학이나 기술이} 관계된 단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말달과 함께 같은 달 

아가 내포하는 의미에 변화가 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i 

왼어 복사 쪽￡로 기울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라는 호칭이 한때 보펀화되었던 ‘國際聯合’과 ‘國聯’이J 

라는 그 약칭을 제치고 완전한 우위에 서게 된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설 

영을 필요로 한다. 2 차대전 전의 ‘국제 연맹’은 끝까지 그렇게 통했고 지， 

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본을 따서 ‘국제 연합’이라불렀던 ‘United 

Nations'는 그 약칭으로서의 ‘U.N. ’을 그대로 음역하는 ‘유엔’으로 낙착 

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국제 연합’이나 ‘국련’이라는 

호칭이 적철치 않아서가 아니라 UNESCO 나 IPU 의 보기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국제 기우의 이름을 영어식 약칭A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된 결과 

의 한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해야 옳올 것이다. 이 흐름은 외래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정치 지도자의 별명을 YS 냐 JP 또는 DJ 라고 부르는것、 

에도 연결된다 할 것이다. 

漢字語的 표현의 쇠퇴는 비단 번역 수용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西歐의 문물이 일차적으로 중국이라는 통로를 통하는 시기에 있어 

서는 意譯을 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音譯올 돼하는 경우에도 漢字의 를 

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나폴레옹(Napoléon)’을 ‘奈破밟’이라 척고， 

‘보스번(Boston)’올 ‘波士娘’이라 하는 것 퉁이 그 전형척인 예였거니와， 

‘歐羅巴’ 나 ‘亞細亞’ 를 ‘구라파， ’ ‘아세아’ 라 읽 는 것은 한자의 중국음과 

한국음 사이의 괴리에 말미암는다. 

일본사람들이 漢字를 맞추어 넣은 것도 더러 있다. 가령 Latin 을 중국 

사람들이 ‘拉丁’이라 했고， 지금도 ‘拉T化뺨音字母’ 등에서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일본사랍들은 이것을 자기 발음에 가까운 ‘羅典’ A로 바꾸어 썼던 

것이다. ‘浪慢的’이라는 말도 일본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훌慢的’이라는 표현도 쓰였지만， ‘浪’차로 romantic 의 ‘ro’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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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웅시킬 수 있는 것은 일본어뿐인 것이다. 

A名， 地名올 포함하여 서양에셔 들어오는 단어들올 慧譯과 音譯의 방 

식 o 로 한자어화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을 대표하는 것 

‘이면서도 漢字語 체계 아래 포용훨 수 있는 것이 되게 함으로써 동양 3 국 

의 전통 감각에 맞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글로:음 

사된 외래어가 상당한 시간을 거치고서도 원어와의 연장을 유지하는 경우 

들이 많은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할 것이다. 

서양문물의 통로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는 것은 외래어 수용의 양 

상을 크게 변전시킨다. 서구문물의 수용에 있어 중국이 더 이상 영도적 

위치를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기수로 나선 일본이 그 대역을 

밭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신학문의 많은 술어들이 일본인의 손으로 

제정되어 역수출되기에 이른다. 

의역이 가능한 것은 대개의 경우 한자어로 갱착되었지만， 그것이 마땅 

;치 않을 경우 전처렵 한자의 음을 벌어 척는다는 번거로운 철차가 이제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새로 알게 왼 언명， 지명을 급히 적어야 할 때에는 

그언 절차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拜外

)思想도 작용하여 외래어를 가다카나로 척는 일이 유행처렴 번졌을 것도 

장상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의 외래어 샤용의 증가는 30 년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 

‘달한 것을 당시의 간행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거니와， 한글 맞춤법 통일 

/얀을 제정한 조선어학회가 그 후속 사업의 하나로 ‘외래어 표기법’의 제 

정올 서두른 것도 외래어 문제가 매우 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임을 

실강케 한다. 이 시커가 바로 일제 치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외래어 사용의 

역사가 일본의 언어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케 한다. 당시의 

-서구계 외래어라는 것이 일본어 단어들과 합께 우리 말에 들어온 것으로 

그 음상이 다분히 일본어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일이다. 

보기 : fan-• 77'./→후앙 

chain--+중=-1'./→지 앵 

hammer→/、 './ .... -→함마 

coffee• 그 - ι --→고히 

back→~~ ~ !l →짜푸 

해방과 함께 외래어 수용에 있어서의 일본어의 애체 기능이 일단 청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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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자리에 영어가 들어섰다는 것은 부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려냐 

외견상 문화적 단절이 지속되었던 기간에도 우리의 지식충이 일본 서척에 

대하여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어의 영향이 완전히는 

종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교 재개 이후에는 경제 관계의 긴밀 

화 둥과 함께 오히려 영향력올 되찾고 있다고 할 측연이 있으나，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가 거의 일선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 전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0 년대 이후에 들어온 것일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갇은 단어들의 음상 

Q1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nylon→-;1--11:2;/→나이롱 

vinyl• l::' .::. ，ν→비 니 루 

television• TV ε-→헤 헤 비 

물론 이런 단어들의 수가 많지 않고 그 유업 정로가 상충을 통하지 않 

었다는 것이 특정으로 지적될 수 있고 발음면에서의 순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일본계 단어의 추방과 함께 외래어에서의 일본색 

불식 작업은 어느 누구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기보다 언중의 민족 감장 

의 한 말로였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명가일 것이다. 

m 

이 장에서는 외래어를 관장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다룬다. 현재 통용확‘ 

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운교부 고시 제 85-11호로 1985 년 12 월 28 일 공표)와 

제정에 직접 관여하였고(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법 위원회 및 문교부 국어싱약 

회 외래어 분과위원회)， 공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79 년의 국어심의 

회안과 83 년의 학술원 어문연구위원회안의 제정에 역시 관여하였기 때문 
에 현행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옹호하는 위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 모른다. 물론 6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모든 것 
이 지선 지미했다고 차부한다는 말은 아니고(개인척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뀐 표현을 자랑으로라도 쏠 형펀이 아니지만) 세부적A로는 추가되었어야 할 

항목이 있옴을 느끼고， 또 척지 않은 경우 절대션의 옹링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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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돼이라 할 것이 많음으로써 모든 사람들 

을 만족시커지 못하였음이 사실이고 또 그들 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앞으 

로도 학문적인 토론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도 부안하지 않는다. 다만 개 

안척인 견해를 말한다연 대부분의 선택은 타당하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논의의 펀의를 위하여 총칙이라 할 제 l 장 표기의 기본 원칙 5 개 항을 

먼저 소개한다. 

제 1 항 외래어는 국억의 혐용 24 자모만으로 켜는다. 

제 2 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 3 항 받침에는 ‘끼， L , 'e., 0 , l:l, λ ， 0 ’만을 쓴다. 

제 4 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올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 5 항은 가장 끝에 와 있지만， ‘외래어 표거법’제정의 정신과 쩍용 대 

상을 명문으로 표시하고 있다. 관용에 관한 규정은 이미 1940 년의 外來

語表記法 統-案부터의 일로서 그제 3 절 제 15항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미 널리 또는 오래 慣習되어 아주 굳어진 語音은 굳어진 그대로 척는 

다. 例:

原 音

krist(希伯來 Christ) 

læmp(英 lamp) 

gAm(英 gum) 

hwait J~:t(英 white shirt) 

慣習音

그리스도〔基督〕 

남포〔洋mJ 

고우〔護靈〕 

와이샤~C洋服內衣〕 

원어의 추정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나， 그런 것은 여기서 덮어두기로 

하고 이 제 15항의 예시는 그 앞에서의 여러 규정들의 척용이 연제되는 단 

어들이 있올 수 있고 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으나， 예시된 보기들만큼 

특정척이 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관용에 속하는 것 

안지 아니면 정상척으로 규정의 척용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이 있다. 극단적인 논자들은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성립을 의심한다. 

외래어라는 용어를 외국어와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는 

보기의 대부분은 외국어이지 외래어가 아니라는 논리를 현다. 국어에 들 

어와서 어형이 확정된 말들만이 외래어고 그것들만을 위한 것이라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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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표커의 원리들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치가 않다. ‘남포’나 ‘고우’같은 

어형을 사천에 수록하는 것a로 족하다 할 것이다. 

어형을 청할 기준이 필요한 것은 여러 형태로 동요되는 것， 갓 들어왔 

꺼나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한다는 데에 더 척극척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것들로서는 일반영사보다는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많을 것이다.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란 것은 결과척으로 

모든 외래어가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마한다. 처음부터 ‘관용’으로 

못박힌 외래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형부터 사정하고 그것이 

표기법의 규청A로 관제되는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에 따라 ‘관용’의 꼬리 

표가 붙고 안 붙고 하는 결청이 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일반국민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권위 있 

는 기관에서 결정하고， 언중윤 용례칩이나 사전에 나온 어형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표준어 사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여 과 

장이 아닐 것이다. 

세칙틀의 척용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일반 언중이 하는 것이 아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칙이 까다롭다든지 복잡하다든지 하는 비판 

은 정당한 것이 아니기가 쉽다. 물론 어떤 규칙이고간에 간연하고 분영하 

다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이미 들어와 어느 청도 고정된 외래어 

들에서 귀납해야 한다는 세칙의 성질상 어느 정도의 북잡성은 감내하지 

않올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수정 의견이 많은 일부 항옥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 끝에 

규칙의 간펀화를 기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표기 

세칙 제 1 철 영어의 표기 제 l 항과 제 2 항의 경우이다. 제 1 항은 우성파 

열음 p, t , k 에 관한 항목이고， 제 2 항은 유성 파열읍 b， d ， g 에 관한 항목 

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58 년의 문교부 표기법에서는 t 는 유성음의 b, d, g 

와 묶고 우성음 쪽은 p， k 만으로 규칙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묶는것 

이 기이한 결합이연서도 구체척인 외래어 현실에 더 부합되는 것이지만， 

지금처럽 고침드로써 관용ξζ로 처리할 예외가 얼마간 많아지지만 규칙의 

체계화를 선택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론올 엽고 단행한 장모읍 표기의 폐기는 가장 대답한 변혁으로 명가 

되고， 외래어 아닌 국어의 일반 어휘의 표기법과의 균형을 기했다는 명분 

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논란되던 현안 중의 상당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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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개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기의 기본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살쩍보자. 

제 1 항과 제 3 항은 33 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6 장에서 그원형을폴 

수 있고. 40 년의 표기법 통일안 총칙에 지금에 가까운 표현을 발견할 수 

가있다. 

第六O項 外來語흘 表記할 때 에 는 다옹의 {훌件을 原JlU으로 한다. 

(一) 새 文字나 符號흘 쓰지 아니 한다. 

(二) 表音主義롤 取한다. 

이 두 조항이 40 년에는 다음파 같은 표현으로 통합된다. 

一. 外來語를 한글로 表記함에 는 原語의 짧字나 語法的 形願의 어 떠 함을 묻지 

아니 하고 모두 表音主驚로 하되 , 現在 使用하는 한끌의 字m와 字形만A로써 쩍 

는다. 

우리의 제 3 항에서의 7 종성만을 쓴다는 사실은 표음주의의 당연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40 년의 표기 예에서도 7 종성 이상을 사용한 예는 보 

이지 않거니와 그것은 외래어의 음운흔척 특성을 척절히 파악한 결과라 

할것이다. 

제 2 항의 1 음소 1 기호의 원칙은 학문의 발전에 따라 58 년부허 동장하 

게 된 초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운 영분론에서 돋보일 뿐 표기법 체계에 

실질척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만한 존재는 되지 웃한다. 

이미 40 년의 표기법 통일안에서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의 대조표가 본 

질켜으로 85 년의 우리 대조표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표 

끼 세칙이 해당 외국어의 어형 표기에 있어 아직도 ( ) 괄호 안에 음성 

기-호를 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일이다. 그 표기가 갱일 전사 아닌 초략 

전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음소척 표기에 상응하는 것이 

되지만 독일어의 ach-laut[XJ와 ich-laut[çJ를 ‘흐’와 ‘히’로 달리 표기 

하도록 한 것은 異音 단위의 표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끼본원칙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것은 제 4 항이다. 파열읍 표 

끼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부정척 표현의 조항이 기본원칙에 들어 

깐다는것은 매우 어색한 일로 도시 기본원칙 감이 되지 옷한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85 년에 와서 이것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늄 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의 정표로 각팡받게 할 수가 있다. 제 4 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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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명운의 표현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야 

미 40 년에 존재했었고 58 년에 확장되었다가 85 년에 극대화된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40 년의 표기법의 대조표 첫머리에 나오는 pari(佛 Paris)에 대하여 파라 

(巴里)라 하고 있거니와 kafe(佛 cafe)에 대하여도 카페〔茶店〕라고 척고있 

는 것이다. 프랑스어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어의 경우에도 italia(伊 Italia) 

에 대하여 ‘이탈리아’라고 척도록 하고 있다. 라틴계 언어들의 k, t , p 퉁 

무성 파열음은 영어나 독일어에서와는 달리 기음이 거의 없이 발음되기 

때운에 우리 귀에는경음의 ‘ 11, α ， llll’처럼 들린다. 그래서 한해 Camus 

의 표기를 놓고 ‘카뮤’냐 ‘까뭐’냐의 경쟁이 있었던 것올 우리는 기억한 

다. 우리의 경음 같A면서도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은 무성 파열음의 표 

기를 영어나 독일어의 경우에 준하여 유기음 ‘큐， E , 표’로 적는 원형을 

보였다 할 것이다. 

그렇던 것이 58 년의 문교부표기법에서는 일본어에까지 갇은 원칙을 척 

용하여 우성음은 무조건 ‘견， E , 표’로 척고 유성음은 모든 위치에서 국 

어의 명음 ‘가， 1::, l:l’로 적기로 했던 것이다. 

58 년의 문교부표기법에 대한 반발윤 주로 이 일본어 표기법율 물려싸 

고서의 일이었는데， 일본어 발음에 대한 한국사랍들의 전통척 관념에서 너 

무 멀리 떨어진 표기 체계를 수립하였다는 데서 어쩌연 이해할 수도 있는 

반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40 년의 일어 표기법에서는 어두의 k: g, t: d 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고 

다 같이 명음으로 적게 되어 있었다. 어중에서의 k 는 ‘끼’ S로 척게 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연， t 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α’ a로 

척고， 대개는 d와 한가지로 ‘c’만으로 적게 되어 있었다. p는 상당히 

이색척으로 어두에서 ‘표，’ 다른 자리에서는 ‘배’ 또는 ‘ H ’￡로 척게 확 

어 있었던 것이다. 

85 년의 표기법은 유성음에 대한 무성음의 표기를 유기옴 ‘큐， E ’ 둥으 

로 한다는 선을 지키는 데에 자족하고 어두에서의 유우성 구별은 원칙척 

으로 하지 않는 40 년의 선￡로 후퇴하였다. 일본어의 우성 자음들이 어두 

에서 약간의 기음을 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갱도는 한국어의 평음에 

도 있는 젓이기 때문에 기음에 예민한 한국인의 언어 감각이 어두에서와 

유기음 처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의 언어 감각은 이런 후퇴에 대하여 불만언 것 같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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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식별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언 듯， 이 부분에 L대한 우 

리의 결갱에는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하여 日本 포럼에서의 인명 표기는 

이렇게 나타난다. 

쿠온 公文

타나카 田中

타하라 田直

타케우치 竹內

85 년의 표기법에서의 대단원은 중국어의 표기 체계의 전환에서 찾아진 

다. 중국어의 자음체계는 국어의 경우처럼 무기음 대 유기음의 대렵을 근 

간으로 해서 성립된다. 그러면셔 그 무기음 쪽이 마침 우리의 된소리에 

가깝게 발음됨으로 해서 종래의 표기에서는 명음을 배제하고 경음과 격음 

위주의 표기에 겨울었던 것이다. 아것은 p:p ‘식에서 b:p 로의 음운론적 

전환을 실현한 라틴화병음자모의 출현에 비견할 발전이라고 자평할 수 있 

을것이다. 

외래어 표기업에서 경음을 배제하는 것은 경음이 어떤 결함을 가진 소 

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표기 체계를 단순화하고 경음을 씀으로 해서 생겨 

날 막대한 수효의 활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데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N 

언어에는 일종의 자정 능력이라고 할 것이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일시 유행하던 외래어를 결러내고 동요되던 어형도 국어 어휘 체 

계 내에서 제 자리를 찾게 한다. 또 스포츠나 연예계， 나아가서는 과학기 

술용어 둥에서 외래어가 기송을 부란다 하더라도 이른바 정잖은 문체들 

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억제되는 현상 둥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자정 능력의 작용이 중요하고， 교육과 계옹을 통하여 그 능력을 높아 

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나，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세상에서는 그 자정 능력만을 믿고 기다렬 수만은 없게 되1 

어 있다. 마치 자연 환경의 보존과 정화에 있어 그 추진 주체로서의 환경l 

청이 있고 그에 호응하는 국민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외래어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척 주체로서의 운화부 내지 국어연구원의 활동과 그 

에 상웅하는 각 분야에서의 협조 체계， 그리고 그 결과을 일반국민에거k 

잘 알렬 수 있는 홍보 체제가 필요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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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과엽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원칙 제 5 항에 규정된 사엽， 즉· 

관용 여부의 결정을 위한 외래어 심의와 그에 수반된 작업이 될 것이다. 

국어 사전이나 외래어 사전에 실린 것을 위시하여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의 

용례를 하나하나 심의하여 관용을 확정하며 관용이 되는 이유， 즉 표기 세 

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기재하는 것까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한 곳에서만 추진할 수는 없다. 각 분야의 유관커판 

또는 단체와의 유기적인 유대가 지속적A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질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필요한 사랍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홍보 활동 

은 이러한 유대의 확보에도 적지않이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 항의 사업을 추진함에는 얼마간의 준비가 더 펼요하다. 현재 표기 

셰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영어를 위시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 

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에 불파하다. 이 밖의 다른 언어에서 들 

어오는 말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다. 장차 외래어 표기법에 - 추가될 내 

용을 준칙 또는 내규로 작성하여 공표해 놓고 준용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 

는 최소한의 조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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